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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공장 굴뚝 배출가스 규제 싫다!
환경부,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반발 … 배출량 감축은 효과적

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굴뚝자동감시체계(TMS) 사업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자 산업계가 지나

친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.

환경부가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 <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․측정항목 

및 부착시기>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, 산업계에서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기존 

법령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산업계는 우선 환경부가 개정안 제3조에서 <사업장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면제 및 유예> 

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“자가측정제도를 강화하면서 배출총량이 항상 일정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

TMS 부착면제를 제외한 것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TMS 운영

목적에 벗어난다”고 주장했다.

산업계는 또 <법 개정 후 새로이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1년6개월 안에 TMS를 부착해야 한다>는 조항에 

대해 “시설 투자비를 확보하고 및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”며 

적용시기를 늦춰줄 것을 제안했다.

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 소각시설과 시멘트 제조업의 냉각시설이 TMS 부착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

“폐가스 소각시설은 기술적으로 TMS 설치․운영이 불가능하며 냉각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이 매우 미약해 외

국에서도 설치 사례가 없다”고 주장하며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.

한편, 환경부는 전국 산업단지 화학공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TMS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

에 따라 부착대상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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